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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오늘날 국가경쟁력 및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된 과학기술 문제는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國家硏究開發事業의 탄생배경도 개방과 경쟁시대에서의 국가경쟁력 제고
노력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민간이 자체능력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연구개발 분야 및 과제를 정
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그 동안 政府出捐(연)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현재 정부출
연(연)은 급변하는 과학기술환경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자성의 소리가 대내외적으로 일고 있다. 이
러한 批判的 시각은 정부출연(연)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의 퇘색을 반영하고 있기 보다는, 기술이 국가경쟁력의 절대
적 요소인 상황에서 국가경제에 대한 정부출연(연)의 가시적인 寄與와 국가 연구개발자원의 效率的 활용에 대한 요
구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政府出捐(연)의 豫算시스템 분석을 통해, 급변
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연구개발임무 및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 임무를 정부출연(연)을 통
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관한 체계적 管理시스템인 새로운 정부출연(연) 綜合豫算시스템을 제안하고
자 한다. 

정부출연(연)의 예산시스템은 政府의 硏究開發豫算시스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從屬關係로 형성되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출연(연)이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의 상당 부분을 출연 받아 운영되는 非營利조직이라는 점
과 둘째, R＆D 시장실패 환경하에서 정부출연(연)이 多元的 수요자를 갖지 못하고 거의 유일한 대표 수요자인 정부
로부터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출연(연)의 예산시스템은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시스템
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종속된 하위시스템으로서 그 시스템의 構造와 管理도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도·규
제된다. 이로 인해 정부출연(연) 예산시스템의 合理性 수준은 정부연구개발 예산시스템의 합리성 여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글에서는 예산구조상 정부출연(연)과 정부의 構造的 從屬關係를 기초로 上位豫算主體인 정부가 주관하는 상위예
산시스템과 下位豫算主體인 정부출연(연)이 주관하는 하위예산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廣義의 종합예산시스템 개념
하에서, 우선적으로 개발한 上位豫算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출연(연) 예산시스템의 현
황과 새로운 예산시스템 개발에 있어서의 중심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정부출연(연) 종합예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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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위예산시스템 모델을 수립하였다. 

Ⅱ. 정부출연(연) 예산시스템의 현황 

여기에서는 정부출연(연)의 조직적 특성에 따른 정부출연(연)의 예산과정을 중심으로 정부출연(연) 종합예산시스템
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 예산시스템과 관련한 제반 현황 및 문제점들을 예산주체, 예산
편성방법 및 기준, 예산편성구조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1. 豫算主體 

정부출연(연) 豫算의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공급되는 出捐金 즉,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한 硏究開發事業 出捐豫算과 
기관운영을 목적으로 한 硏究機關 出捐豫算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출연(연)의 
豫算시스템이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시스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從屬關係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출연(연) 예산의 정부예산에 대한 종속적 구조는 연구개발의 市場失敗로 인해 정부출연(연)이 거의 유일한 대
표 수요자인 정부의 절대적 영향력을 받고 있는 비영리 조직이라는 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종속적 예산구조상에서 정부의 각 부처 장관, 경제기획원 장관은 上位豫算主體로서 硏究開發豫算의 編成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반면에 출연연구기관장과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責任者는 下位豫算主體로서 예
산편성과정에서 종속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연구개발예산을 사용하는 실질적인 예산의 수요자이다. 

이와 같이 정부출연(연) 豫算은 정부의 硏究開發豫算의 편성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연
구개발예산의 合理性 수준 여하에 따라 정부출연(연) 豫算의 合理性 수준이 좌우된다. 

현재 과학기술행정을 직접 담당하는 부처는 政府組織상 科學技術處로 되어 있으나 상당수의 정부부처들이 과학기술
행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4) 또한 科學技術關係豫算 중 대종을 차지하는 硏究開發豫算도 과학기술처, 상공자원
부, 교육부, 체신부, 국방부, 보건사회부 등 부처에 분산되어 편성되고 있다. 즉 硏究開發豫算은 각 부처예산의 일부
분으로서 일반 예산편성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편성된다. 

이와 같은 硏究開發豫算 구조가 갖는 문제점은 부처간에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綜合調整이 미약하다
는 것이다. 現行法上에 연구개발 등 科學技術活動의 범부처적 調整機能을 부여받은 기구는 科學技術處5)와 綜合科學
技術審議會6) 등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처와 종합과학기술심의회는 모두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통
할하는 각 部의 과학기술활동을 효과적으로 종합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7) 또한 경제기획원 豫算室 내부에
서는 각 부처별 豫算 담당관이 각자의 예산을 심의 사정하는데, 硏究開發豫算만을 별도로 분리·통합·조정하는 것은 

전문성 및 시간의 제약 그리고 豫算室 內部의 조직상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기획원에 의해 편성된 豫算안이 국회에
서 심의 확정되어 각 부처에 일단 배분되면 調整可能性은 거의 없어진다. 

2. 豫算編成方法 및 基準 

여기에서는 硏究開發豫算이 상위예산주체에 의해 편성되어 정부출연(연)이나 개별 과학기술자에게 배분되는 과정에
서의 豫算編成方法과 意思決定基準에 대해 연구개발사업 출연예산과 연구기관 출연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硏究開發事業 出捐豫算 

연구개발사업 출연예산은 경제기획원에 의해 사업별 一括豫算 형태로 각 부처 예산으로 편성 배정되고 각 부처에 의
해 프로그램 수준으로 편성되며 정부출연(연)에 의해 프로젝트 단위로 편성된다. 

①예산편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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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출연예산은 먼저 경제기획원 예산실에서 각 부처 담당관에 의해 사업별 일관예산 형태로 편성된다. 연
구개발사업 출연예산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며, 연구개발사업이 불확실성이 높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
다는 이유로, 경제기획원에서는 一括豫算으로 편성 배분하고 프로그램 수준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처에 
일임하여 自律的으로 編成토록 하고 있다.8) 

경제기획원의 査定科程에서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成果評價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 
및 계획만을 사정한다. 또한 査定시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공식적인 評價를 실시하지 않는다. 사실상 경제기획원 
예산실에서는 전년도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가시적 성과를 확인하기 원한다. 그러나 연구개발의 속성상 成果의 창출
에 장기간의 소요되며 그 성과의 확인에도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각 부처는 경제기획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일괄예산형태로 연구개발사업 출연예산을 배정받은 각 부처는 프로그램 단위로 예산을 편성한
다. 

프로그램예산은 각 부처내 기술분야별 담당관들에 의해 편성된다. 프로그램예산의 편성을 위해 각 부처는 소관 국책
연구개발사업 관련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정보를 획득한다. 각 부처는 프로그램 단위 예산을 편성한 후 연구
개발 수행주체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제안서(proposal)를 공모한다. 이 때 정부출연(연)의 과학기술자들은 프로젝
트의 내용과 함께 예산을 편성하여 각 부처에 제출한다. 각 부처는 응모된 프로젝트제안서를 평가하고 예산을 조정함
에 있어서 일부 기능을 당해 부처 산하 專門管理機關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는 정부출연(연)의 프로젝트예산
의 편성과 집행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국책연구개발사업별로 事業管理規定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硏究開發事業 出捐豫算의 편성방법이 갖는 문제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개발사업 출연예산이 단계적으로 편성되는 과정을 보면 上位水準에서 큰 규모로 배분되는 경우에는 전문
성을 기초로 한 평가가 실시되지 않고, 下位水準에서 작은 규모로 편성되는 경우에서만 평가를 위해 전문관리기관이 
주관하는 과제선정평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豫算配分規模와 配分方向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評價의 강도는 예산
규모와 상호 비례적인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硏究開發事業 出捐豫算이 일단 각 부처별로 배분되면 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간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다. 따라서 연구개발사업의 目標體系(즉, 국가니드목표-과학기술정책목표-기술목표-프로그램목표-프로젝트목
표)가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설정되어 국가의 종합적인 목표 설정이 어렵게 된다. 

②의사결정기준 

경제기획원에서 연구개발사업 출연예산의 일괄예산편성을 위한 意思決定基準은 명시화되어 있지 않다.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담당관이 차년도 연구개발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 타당성과 시급성을 판단한다. 그리고 사업의 예산규모는 
일반예산의 증가율, 전년도 예산 실적, 그리고 부처별 사업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예산 담당관의 주관적 판단기준에 
의거 결정된다. 각 부처에서 프로그램 단위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명시화된 의사결정기준은 없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
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기관별·프로그램별·프로젝트별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은 장기연구개발

사업계획에서 정해 놓은 예산규모, 전년도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성과,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선정평가결과, 연
구기관평가결과 연구기관의 인원수, 프로젝트의 응모건수 등을 고려한 과제조정관의 판단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 
각 정부출연(연)의 과학기술자들은 프로젝트예산의 편성시 당해 국책연구개발사업의 관리규정과 전문관리기관의 상
세 지침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러한 예산편성 意思決定基準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意思決定基準이 결여되어 있으므로써 예산편성시 연구개발성과나 계획, 연구자의 연구수행능력(창조적
인 사고력·기획력·실천력)등에 대한 객관적인 評價結果에 근거하기보다 전문성이 결여된 소수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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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나 로비 등 政治的 過程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과정이 개입되는 이유는 豫算過程이 기본적으로 다양
한 豫算主體들의 투쟁과정이라는 점과 豫算編成시 意思決定基準의 불명확성, 전문성의 부재, 시간의 불충분 등으로 
合理的이고 투명한 意思決定過程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豫算編成規模가 클수록 意思決定基準이 더 명확해
야 하고 의사결정과정이 專門性을 근거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上位豫算主體인 경제기획원에서의 의사결정기준과 次上位豫算主體인 각 부처에서의 의사결정기준이 연계성
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각 부처는 각 부처별로 부처의 시각에 의존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므로써 국가적
인 총체적 균형성이 미약할 수 밖에 없다. 

(2) 硏究機關 出捐豫算 

정부출연(연)이 편성 요구한 연구기관 출연예산은 주관 부처에 의해 1차 조정이 실시된 후, 결제기획원에서 사정·확
정된다. 

①예산편성방법 

硏究機關 出捐豫算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편성 및 관리지침」을 근거로 하여 편성된다. 이 지침은 매년 초에 경
제기획원이 작성하여 각 부처에 시달된다. 산하에 많은 출연연구기관을 둔 과학기술처는 이 지침과 함께 세부적인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硏究機關 出捐豫算은 각 부처 일반예산의 일부 예산으로 포함되어 경제기획원 예산실 담당관의 査定作業을 통해 편
성된다. 사정작업을 통해 결정된 정부출연(연)의 예산안 규모는 경제 기획원 내부회의, 당정협의, 국무회의 심의, 대
통령 승인을 거쳐 政府案으로 확정되는데, 예산사정 실무담당관선에서 결정된 豫算規模가 큰 변동없이 확정되는 것
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러한 査定作業 과정에서 정부는 정부출연(연)으로 하여금 최근 3년간의 연구성과와 활용실적 및 전망에 대한 평가
자료를 첨부하여 예산을 요구토록 지시하고 있다.9) 그러나 이러한 自體評價結果 자료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의 計劃내용만이 사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 豫算査定者는 이러한 향후 계획을 評價하기 위해 외부전문
가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예산 사정자가 출연연구기관 담당자의 예산에 대한 說明에 의존하고 있어 출연연구
기관의 成果 및 計劃의 評價에 있어서 객관화된 평가시스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②의사결정기준 

정부출연(연)이 편성 요구한 연구기관 출연예산에 대해 각 부처는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의사결정기준으로 정부출연
(연)의 요구예산을 1차 조정한다. 그러나 각 부처는 산하 정부출연(연)의 요구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조정한
다. 

경제기획원이나 각 부처에서 예산편성시 활용되는 意思決定基準은 명시화되어 있지 않다. 단지 출연연구기관 예산
안 편성지침에서 비목별 범위나 단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에서의 연구기관 출연예산의 심의 편성은 일
반적으로 출연연구기관 단위 비목별로 이루어지는데,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경직성이 강한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일
반예산의 증가율, 전년도 예산실적, 기관간의 형평성 등이 暗默的인 의사결정기준이 된다. 이러한 경직성이 강한 예
산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그 규모를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경직성 예산항목에 있어서는 
어느 기관에 특별히 많거나 적지 않게 일반적으로 평준화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나 사업비 등 탄력성 예산항목에 대
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판단하는데,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예산담당관의 전문성에 따른 주관적 판단기준
에 따라 좌우된다. 

이러한 의사결정행태들은 출연연구기관들로 하여금 당해연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차년도 예산확보를 위
해서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여 예산 부풀리기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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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豫算編成構造 

여기에서는 豫算編成構造를 연구개발사업 출연예산과 연구기관 출연예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예산의 연계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硏究開發事業 出捐豫算 

硏究開發事業 出捐豫算은 각 부처장관이 직접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요구한다. 그리고 연구개발사업 출연예산은 요구
시에 細部豫算內譯으로 편성되지 않고 사업단위 一括豫算으로 편성된다. 

이러한 연구개발사업 출연예산의 一括配分方式은 곧 국책연구개발사업의 「先豫算-後事業」구조로서 국가종합적 
차원에서의 연구개발예산의 합리적 배분(先事業-後豫算)의 기초를 당초부터 상실하고 있다. 

硏究開發事業豫算이 授權豫算으로 확정되어 각 부처에 배정되면 각 부처는 당해연도에 자율적으로 R＆D프로그램 
단위로 豫算을 편성한다. 프로젝트 단위의 豫算은 개별 과학기술자들에 의해 편성 응모되고 과제선정과정을 거쳐 확
정되며, 협약을 통해 각 정부出捐(硏) 科學技術者들에게 配分된다. 대표적인 국책연구개발사업인 특정연구개발사업
의 예산편성구조를 보면, 인건비,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 및 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개발보전비, 위탁연구개발비의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10) 또한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예산편성구조는 인건비, 직접연구비(견품, 시약 및 제료구입비, 시작품제작비, 연구기자재 구입 및 임차
료), 간접연구비(여비, 기술정보활동비, 제잡비), 개발보전비, 위탁개발사업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11)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예산항목을 과거의 9개에서 5개로 대폭 조정하여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
구개발에 있어서 예산사용의 자율성의 폭을 증대시켰다. 양 사업에서 모두 수익적 출연항목과 함께 연구기자재 구입 
및 시설비(임차료)와 같은 資本的 出捐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예산편성 구조에 따라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예산이 편성 확정되면 연구개발과정에서의 예산변경과 연구개발 종료 후 정산에 이르기까지 이 구조에 의해 관리통
제를 받게 된다. 주요 항목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12) 

①人件費 

인건비는 연구개발에 직접 종사하는 硏究員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의거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주관 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의거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주관 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어 정식보수를 받는 연구원의 인겁비는 

內部人件費라 하여 계상치 못하며, 그 외에 정부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外部人件費
라 하여 계상토록 하고 있다.13)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서도 정부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연구원
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다.14)

이것은 정부 硏究機關 出捐豫算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硏究開發事業 出捐豫算에 추가적으로 계상치 못하도
록 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기관 출연예산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는 정부에서 정한 인원수 기준(T/O)에 의해 경직적으
로 결정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사업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②硏究開發機資材 구입비·施設費·賃借料 

이 항목은 연구개발을 위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와 부수기재 구입, 기자재 도입 부대경비, 외부기자재 임
차료,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또는 운영에 필요한 豫算항목이다. 연구기자재 구입이나 연구시설의 설치시에는 그 

가액의 전액을 연구비에 계상하고 임차의 경우에는 사용료(임차료)만을 연구비에 계상하게 된다.15) 

일반적으로 원가란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된 자원의 가치이며, 연구비도 연구결과를 산출하는데 발생될 비
용이라는 점에서 장기에 걸쳐 사용될 기자재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연구기간이 끝난 후에도 고정자산의 효익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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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남아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취득가액 전액을 당기에 모두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③開發補塡費 

개발보전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제반 간접경비로서 연구기관의 공동관리자산의 감가상각비나 연구개발과
제 관리에 따른 行政費用 등으로서 발생시에 정확한 비용을 인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비용이다. 특정연구개발
사업에서는 개발보전비를 연구개발비 총액의 2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16)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인건비, 견품 시약 및 재료구입비, 시작품 제작비, 연구기자재 구입 및 임차료 금
액 총액의 10% 이내에서 계상하되 개발사업비 규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7) 

이러한 開發補塡費 계상방식은 합리적 산출 과정을 거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의 효청 등을 수용하여 이 정도
면 연구기관 출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연구기관의 운영경비가 대략적으로 보전될 것이라는 감각적 판단에 의해 이
루어진 것이다.18) 

④硏究管理費 

연구관리비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만 있는 예산항목으로서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하위단위 세부연구과제
가 있는 경우 연구사업의 총괄목표 달성을 위해 상위연구책임자가 조정·협의·평가에 필요로 하는 제반경비로서 연구

개발비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19) 

이 연구관리비는 과거에 하위 단위 연구과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상위 연구과제 책임자가 전체사업의 총괄목표를 
달성키 위해 자신이 수행하는 하위 연구과제의 예산에서 여타 하위 연구과제들의 조정·협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였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양성화시켰다는 점과 연구개발사업예산에 연구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계상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참여연구원 인센티브용 연구관리비는 연구협약시 각 
세부과제 책임자에게 배분되고 각 세부과제 책임자가 자신을 포함한 각 참여연구원에게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어 과
제책임자가 참여연구원을 직접 평가하게 하고 있다. 이는 인센티브평가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 요소인 일을 직접 시
킨 자에 의한 평가라는 점에서 평가형태를 진일보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과제 책임자들에 대한 인센티
브 계정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중과제 책임자가 세부과제 1개를 수행하고 있어, 중과제 책임자가 세부과제
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평가의 객관성에 구조적 제한을 갖고 있다. 

⑤기타 硏究費目 

기타 연구비목으로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재료 및 전산처리비, 시작품 제작비, 수용비 및 수수료, 위탁연구개발비가 
있다. 이 중 여비를 예로 들면 비현실적인 여비산정기준에 의해 산정되고 집행시에는 統制基準으로 작용하여 적절한 
연구개발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10여개에 이르는 국책연구개발사업 관련 豫算編成基準이 부처별로 다름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
은 部處間 共同硏究開發의 수행시 연구개발의 管理統制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예산편성기준은 部處別로 달라야 할 것이 아니라 硏究開發性格에 따라 달라야 할 것이다. 

(2) 硏究機關 出捐豫算 

硏究機關 出捐豫算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이 균형되도록 하는 收支豫算總括表에 의해 편성 요구되고 수권예산으로 
확정된다. 이러한 구조에 의해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의 집행·변경·결산·감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구조에 의해 관리 

통제를 받게 된다. 

收入豫算은 크게 政府出捐金과 自體收入으로 구성된다. 自體收入에는 수탁연구(용역)연구, 수탁사업수입, 기술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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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등록금 수입, 잡수입, 고정자산 매각대, 민간출연 수입, 기금전입금, 기금과 실수입이 포함 편성된다. 대부분의 정
부출연(연)에서 自體收入은 국책연구개발사업과 같은 정부수탁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체수입은 政府出
捐金 규모를 좌우하는 항목으로서 경제기획원의 豫算사정시에 매우 민감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다. 支出豫算은 인건
비, 차관원리금, 외화대출원리금, 연구사업비, 학사사업비, 시설비, 경상운영비, 기금조성비, 기금과 실사업비로 구성·
편성된다. 支出豫算에는 인건비, 경상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硏究機關 出捐豫算은 1년 단위로 收入豫算과 支出豫算이 균형을 이루도록 편성된다. 따라서 정부출연(연)에 편성되
는 정부출연금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20) 

政府出捐金 = 總支出豫算 - 自體收入 

일반적으로 각 정부출연(연)들은 총지출예산을 극대화하고 자체수입은 극소화함으로써 정부출연금을 극대화하여 요
구한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정부출연(연) 예산요구서는 각 부처의 1차적인 조정을 거쳐 중앙예산기관인 경제기획원 
예산실에 제출된다. 경제기획원 예산실에서는 豫算審議 사정을 통해 상기式과 같은 기본구조 하에서 總支出豫算을 
축소시키거나 自體收入을 확대시킴으로써 政府出捐金 규모를 확정한다. 

硏究機關 出捐豫算의 編成構造와 관련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출연(연)의 총지출 예산에서 自體收入을 차감한 정부출연금 결정모형은 정부와 정부출연(연)의 대립 구조
에 기초한 예산모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로 각자에게 유리한 항목들의 예산금액을 부풀려서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서로가 실제 예산기준보다 훨씬 높게 요구함으로써 예산이 객관적인 전문정보에 의한 참된 수준에서 
결정되기 보다는 상호 불신에서 출발하여 감정적인 개략적 균형수준에서 책정되기 쉽다. 정부출연(연)의 입장에서 
이러한 自體收入 확대의 압력은 정부출연(연)으로 하여금 자체수입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연구를 졸속히 끝내도록 재
촉하는 관리통제 분위기를 창출함으로써 연구의 質과 生産性을 저하시킨다. 이것은 반대로 自體收入의 실적이 낮더
라도 결국 政府出捐金으로 메꾸어 주므로 연구활동에 안일한 자세를 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21) 

둘째, 정부는 정부출연(연)별로 연구활동이나 인력수요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인원수 기준(T/
O)에 따라 인력을 통제하거나 일률적 기준으로 연구활동과 관련된 경상운영비나 연구사업비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
는 연구개발사업을 부실화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3) 연구개발예산의 連繫性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의 연구개발예산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개발예산이 각 部處별 소관예산의 일부로 
포함되어 편성되고 있으며, 硏究개발사업 出捐豫算과 硏究機關 出捐豫算으로 二元化되어 편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산구조하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각각의 연구개발예산간의 연계성 문제이다. 

가. 우선 각 부처 연구개발사업간의 연계성 측면을 살펴보면, 국가 總 豫算이 예산총괄부처인 경제기획원에 의해 각 
부처간에 편성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예산은 별도로 분리 통합되어 범국가적 차원의 전략기술목표에 따라 편성되지 
않고 각 부처별로 각자의 고유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일반예산의 一部로 취급되어 편성되고 있다. 이러한 예산편
성 체계하에서는 연구개발예산이 일단 각 부처별로 편성 확정되면, 법적으로 연구개발의 綜合調整機能을 부여받은 
과학기술처나 종합과학기술심의회가 각 부처별 연구개발예산을 전략기술목표에 따라 부처간에 종합조정하기란 어려
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범 부처적 전략적 기술목표 개발실패와 이
에 따른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정기능의 미흡 때문이다. 

둘째 연구개발예산을 국가 종합적 차원에서 편성하여 해당 부처 연구개발예산으로 재편성하기보다는 각 부처예산의 
기타 일반예산과 함께 일부예산으로 편성시키므로써 범국가적 차원의 전략기술목표 차원에서 각 부처의 연구 개발사
업간의 연계성을 찾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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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구개발예산이 범국가적 차원의 전략기술목표와 부합되어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개발예산을 각 
부처별 일반예산으로부터 分離하여 현행 방위비, 교육비, 경제개발비 및 일반행정비 등과 같이 기능별로 總括豫算항
목화 된 국가 총 과학기술비계정으로 통합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전략기술목표에 따라 部處별로 편성·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번째로 연구개발예산은 예산내용의 난해성으로 인해 일반예산 전문가가 분석,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차원의 전략적 기술목표를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總 國家硏
究開發豫算을 전략기술 목표에 따라 해당부처별 예산내용의 전문적 평가를 통한 부처별 연구개발예산편성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두번째의 연계성 문제는 연구개발예산이 실제적인 연구개발사업의 질적인 내용에 따라 예상되는 인력소요, 연구
기자재 및 장비사용, 연구시설사용, 연구활동, 연구지원활동규모에 맞도록 편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기관 출
연예산은 연구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그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T/O라는 임의적 기준에 의해 그 규모가 
결정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사업 출연예산은 연구기관 출연예산으로 배분된 인건비나 경상운영비는 제하고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관계된 예산만을 계상 편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주요 硏究人力에 대한 인건비와 연구기관의 운영비 등 연구기관 출연예산
을 실제적인 연구개발사업과 연계시키지 않고 事前에 배분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정부출연(연) 운영의 安定
性을 확보하여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재 이와 같은 二元化된 연
구개발 예산편성체계로 인하여 연구개발활동 측면과 연구개발예산 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
었다. 

먼저 硏究開發活動 측면을 보면 연구개발활동 주체인 정부출연(연) 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활동과 직접접으로 연계
되지 않고 고정적으로 지급됨에 따라 연구원 신분의 안정화보다는 무사안일한 연구자세와 被動的인 연구분위기를 초
래하게 되었다. 또한 二元化된 예산편성체계로 인해 정부출연(연)에서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權限과 責任관계가 명
확하지 않게 되었다. 즉 연구기관 출연예산 형태로 배분되는 인건비나 경상운영비가 연구개발사업 출연예산 형태로 
배분되는 연구개발사업비와는 별도로 편성·統制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가 연구개발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인력과 연구지원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관리·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硏究開發豫算管理 측면에서는 연구개발사업 출연예산과 연구기관 출연예산이 별도로 관리·통제되기 때문에 당

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하는데 소요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당해 硏究開發原價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연
구개발원가가 과소평가되어 연구개발예산의 수립·집행·관리를 위한 意思決定을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 

상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사업 출연예산과 연구기관 출연예산으로 이원화된 예산편성체계를 
일원화하는 즉, 연구개발예산의 모든 항목이 실제적인 연구개발활동의 질적 내용에 부합된 總原價基準(Full Cost 
Base)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 세번째의 연계성 문제는 자본출연과 장기적 연구개발활동과의 연계성 문제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개
발사업 출연예산과 연구기관 출연예산의 예산항목 구조를 보면 공통적으로 收益的 출연예산과 資本的 출연예산이 혼
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익적 출연예산이란 인건비, 운영비 등과 같이 직접적인 연구개발활동을 위해 출연되는 
예산으로서 비교적 短期的인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자본적 출연예산이란 시설비, 장비 기자재비 등
과 같이 장기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의 기반이 되는 고정자산투자와 관련된 예산이다. 이 자본적 출연예산은 매년도마
다 영속적인 수익창출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출연되는 예산으로서 비교적 長期的인 의사결정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

진다. 현재 자본적 출연예산은 주로 수익적 출연예산과 함께 각 부처별로 당해연도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단기적인 의
사결정을 토대로 편성되고 있다. 즉 범국가적 차원의 전략기술목표와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 범국가적 차
원에서의 固定資産投資와 관련된 장기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우기 상기와 같은 二元化된 
예산편성체계로 인해 종합적인 구도에 의해 장기 연구개발계획과 연계된 자본적 출연예산을 편성하기가 곤란한 상태
이다. 이로 인해 국가 연구개발활동의 기반인 고정자산투자가 長期的·構造的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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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구개발예산의 편성시에 장기적으로 설정된 전략기술목표하에서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들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기적인 자본적 출연예산 규모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개발예산이 국가의 戰略技術目標와 실제적인 硏究開發事業의 質的 內容에 따라 유기
적으로 연계편성되도록 하고, 총원가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 그리고 자본적 출연예산과 수익적 출연예산이 장·단기적

인 연계성을 가지고 편성되도록 새로운 국가 연구개발예산시스템 개발이 요청된다. 

4. 要 約 

이상에서는 정부출연(연) 綜合豫算시스템과 관련한 제반현황 및 문제점을 豫算主體, 豫算編成方法 및 基準, 豫算編
成構造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출된 정부출연(연) 종합예산시스템의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출연(연) 종합예산시스템에서의 豫算主體는 上位豫算主體와 下位豫算主體로 구성된다. 상위 예산주체는 
정부로서 경제기획원이 각 부처들에게 國策硏究開發資金을 할당하여 각 부처들로 하여금 연구수행주체들에게 연구
개발활동을 수행케 하는 「국가연구개발 總括豫算」을 편성한다. 하위예산주체는 정부출연(연)으로서 응모·선정된 

연구개발프로그램과 기타사업의 집행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연구개발 實行豫算」을 편성한다. 양대 예산시스템은 
하나의 유기체적인 연계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하위예산주체인 정부출연(연)의 收入豫算시스템은 상위예산주
체인 정부의 지출예산시스템에 의해 종속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前者의 合理性 수준은 後者의 합리성 여하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둘째, 현재 국가예산 총괄부처인 경제기획원이 각 부처에 연구개발예산을 범부처적 차원의 戰略技術目標에 따라 체
계적으로 할당·배분하는 과정과 관련한 上位의 연구개발 總括豫算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각 부처

에 배분된 연구개발예산을 각 부처 산하 정부출연(연)에 再配分하고 그 예산의 집행을 관리 통제하는 과정과 관련한 
下位의 연구개발 實行豫算시스템은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근거로 구체화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연구개
발 總括豫算시스템의 不在는 정부연구개발지출예산의 비효율화와 부실화를 초래하며, 그 영향력은 정부출연(연)의 
實行豫算시스템에 그대로 轉嫁되고 있다. 

셋째, 현재 과학기술행정을 직접 담당하는 부처는 정부조직상 과학기술처로 되어 있으나 상당수의 정부부처들이 과
학기술행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관계예산 중 대종을 차지하는 硏究開發豫算도 과학기술처, 상공
자원부, 교육부, 체신부, 국방부, 보건사회부 등 부처에 분산되어 편성되어 있다. 즉 연구개발예산은 각 부처예산의 
일부분으로서 일반 예산편성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편성된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예산편성체계가 갖는 문제점
은 부처들간의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범 국가적 차원의 綜合調整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넷째, 정부연구개발예산은 硏究開發事業 出捐豫算과 硏究機關 出捐豫算으로 二元化되어 독립적으로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한 부처내에서도 연구개발수요나 인력수요, 자본재 수요 등과 연계된 예산의 편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上位의 연구개발 總括豫算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그에 따라 그에 따라 
下位의 연구개발 實行豫算시스템이 유기적 연계관계를 갖고 구축되어야 한다. 먼저 연구개발예산은 각 부처별 일반
예산에 포함시켜 편성함에 따라 범부처적 綜合調整이 미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硏究開發豫算을 각 부처별 일
반예산에서 분리하여 현행 방위비, 교육비, 경제개발비 및 일반행정비 등과 같이 기능별로 總括豫算項目화된 국가 
총 「과학기술비 계정」으로 통합하고, 이를 범부처 차원의 戰略技術項目에 따라 부처별로 체계적으로 할당·배정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예산의 二元化體系(연구개발사업 출연예산과 연구기관 출연예산)에 따라 연
구개발수요나 인력수요, 자본재수요 등과 연계된 예산편성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사업 출연예
산과 연구기관 출연예산을 프로그램예산으로 一元化하여 연구개발활동에 상응하는 모든 예산항목이 總原價基準
(Full Cost Base)으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의 Ⅲ과 Ⅳ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연구개발예산시스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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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부출연(硏) 綜合豫算 시스템의 중심문제

여기에서는 정부출연(연)의 綜合豫算시스템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를 예산주체, 종합구조, 핵심기반 전제장치, 의
사결정기준의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豫算主體 

豫算主體란 국가 R＆D 사업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責任과 權限의 원천이 되는 실체이다. 예산주체에 의하여 각종 사
업이 형성되며 그에 따른 제반 사업예산도 형성된다. 代理人 관계를 통하여 예산주체들을 구분하여 보면, 국가연구개
발예산과 관련한 예산주체들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국민→국회→정부→出捐(硏) 

出捐(연) 종합예산시스템의 原예산주체는 정부를 거쳐서 국회 그리고 국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 政府出捐(연)의 개념 

政府出捐(연)은 정부의 직접적 개입형태에 따라 나타난 일종의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공재로서의 政府
出捐(연)은 개별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인식에 앞서 政府出捐(연)의 집단개념 또는 전체개념으로 인식·파악되어야 된

다. 개별 개념인 어떤 하나의 政府出捐(연)으로는 그 임무와 역할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파악되기가 어렵기 때문이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보다 구체적인 예산주체로서의 政府出捐(연) 개념은 개별 연
구기관이라기 보다는 실제적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 여러 政府出捐(연)의 핵심구성요소를 이루는 모든 科學技
術者 집단을 포괄하는 「水平的 集團」개념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水平的 집단개념의 정부출연(연)은 다시 재정적 관점에서의 정부예속 측면에서 볼 때 垂直的 집단개념으로
도 파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개별적 출연연구기관들은 정부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존해 가고 있으므로 
政府를 중심으로 수직적인 종속관계를 통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부출연(연)은 수평적·수직적 집단개념으로 파악되므로서 정부출연(연)의 廣義의 綜合豫算 개념도 탄

생된다. 

(2) 豫算主體의 2차 분할 

예산주체의 1차 분할은 代理人 관계를 통하여 국민 對 국회, 국회 對 정부, 정부 對 출연(연)으로 이루어진다. 보다 
선명한 책임과 권한을 갖춘 예산주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 對 정부출연(연)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2차 분할이 
필요하다. 정부는 上位주체로서 총괄예산조정부처 對 각 부처로, 정부출연(연)은 下位주체로서 科學技術者 對 연구
場으로 2차 분할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일상적 개념으로서 개별적 연구기관이란 단일개념으로 정부출연(연)
이 두 개의 예산주체로 분할된다는 점이다. 즉, 下位예산주체가 보다 선명한 책임과 권한을 위해서는 국가 R＆D 사업
예산과 관련한 예산주체는 개별과학기술자 단위체로, 행정지원사업예산과 관련한 예산주체는 연구場으로 2차 분할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예산주체의 2차 분할을 통한 보다 선명한 下位 豫算主體들은 기존의 개별 연구기관개념을 뛰어넘는 새로
운 分離·獨立된 실체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것은 下位예산실체를 개별 과학기술자 단위와 연구場으로 분리 독립

시켜 투자하는 資本出捐 정책을 선택한다면 구체적인 별도의 실천주체들로서 각각의 예산주체들이 탄생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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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綜合豫算 構造 

綜合豫算구조는 우선 정부출연(연)의 수평적 집단개념과 연계하여 파악하여야 그 전체 모습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
다. 

종합예산구조는 과학기술 정책과 기획을 기반으로 하여, R＆D 프로그램 예산, 자본예산, 지원서비스예산, 인력예산 
장기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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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형성되며, 이에 따라 한 회계년도분의 운영예산이 구체화된다. 그리고 이 운영예산을 종합하여 과학기술현금
(자금)예산을 만들며, 이것들은 다시 예산주체별 재무제표 즉, 개별과학 기술자의 재무제표, 연구場의 재무제표 및 
국가과학기술 종합재무제표 등을 형성한다. 

이상과 같은 정부출연(연)의 水平的 집단개념에 의한 종합예산구조 파악 뿐 아니라 정부출연(연)의 垂直的 집단개념
에 의한 종합예산구조파악이 중요하다. 즉 정부와 정부출연(연)의 구조적인 종속관계를 기초한 정부출연(연)의 광의
의 종합예산 개념이 중요하다. 수직적 집단개념의 정부출연(연)의 廣義의 종합예산구조는 兩大예산시스템인 「國家
硏究開發 프로그램 예산시스템 즉, 政策購買 예산시스템」과 「綜合 實行예산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兩
大 예산시스템의 상호관계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연계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前者인 프로그램 예산시스템의 「비효
율성 수준 및 부실화 정도」는 後者인 종합 실행예산의 비효율성 수준 및 부실화 정도에 직접적으로 전가된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예산시스템은 광의의 종합예산시스템을 구성하는 兩大 시스템인 국가연구개발 정책구매예산시
스템과 종합실행예산 시스템 중에서 前者인 국가연구개발 정책구매예산시스템이다. 

3. 核心基盤 전제장치 

정부출연(연)의 종합예산시스템은 국가 R＆D 관리통제시스템의 한 下位시스템이다. 

따라서 정부출연(연)의 종합예산시스템의 특성은 국가 R＆D 관리통제시스템의 특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지도·규
제 받는다. 국가 R＆D 관리통제시스템의 특성은 R＆D의 본원적인 특질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自律性, 獨立性, 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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軟性으로 설명될 수 있다. 

국가 R＆D 관리통제시스템의 기본 목표는 국가 R＆D 생산성 향상이라 할 수 있다. 국가 R＆D 생산성의 완성요건은 
기반적 요건과 단위적 요건으로 형성되는데, 기반적 요건이란 곧 자율성, 독립성, 유연성의 확보이고, 당위적 요건이
란 이 기반적 요건을 토대로 한 R＆D활동에 대한 責任性이다. 이러한 연구개발의 특질을 토대로 한 국가연구개발 생
산성의 완성요건인 自律性, 獨立性, 責任性, 安定性 등이 국가연구개발 정책구매예산시스템의 주요 핵심기반요소들
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국가 R＆D 생산성의 완성요건을 필수요소를 중심으로 체계화시켜 요약하면 앞 페이지의 그림과 같고 그 
내용을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創意性 기반과 관련한 전제장치 

①제 1차적인 필수요소인 自律性의 확보를 위한 장치 

시스템의 내연적 요소인 自律性의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수행 주체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
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 R＆D 사업의 선택기회의 보장제도(事業權 보장) 

둘째, 참여연구자의 선택권 보장제도(人事權 보장) 

셋째, 관련 R＆D 자원의 유연한 처분 관리권 보장제도(豫算 處分權 보장) 

첫째의 事業權 보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균형적 국가 R＆D 사업의 구축과 그의 유지관리에 성공적이어야 하고, 
모든 연구수행자에게 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기회 즉, 기획단계 및 수행단계에서의 참여기회가 공정하게 보장
되어야 한다. 둘째의 人事權 보장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專門性을 보유한 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인사권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사업의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참여연구원들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책임연구의 실현은 용이해진다. 셋째의 豫算處分權 보장을 위해서는 경직·관료

화된 통제를 위한 통제시스템에서 자율·자치적 관리시스템으로 과감한 관리 파라다임의 변환이 요청된다. 관리시스

템을 관료적인 세부간섭 위주의 직접통제구조로부터 巨視管理지표에 의한 간접적인 위임관리통제구조로 변환하여 
자율적인 책임구조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즉, 허용된 총 예산범위 이내에서는 연구책임자가 자율적으로 수정
·변경할 수 있도록 分權的 권한위임의 폭이 확대되어야 된다. 

②제 2차적 필수요건 獨立性과 柔軟性의 확보를 위한 장치 

시스템의 외연적 요소인 獨立性과 柔軟性의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수행주체를 경직·관료적 제반 제도 및 조직으로부

터 해방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방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관리통제시스템의 제도적인 分權化 조치로서 주요 주
제는 해방의 정도와 연구수행주체의 내용적 수준 정도이다. 

解放의 정도란 완전독립이냐 準독립이냐를 의미한다. 완전독립이란 정부로부터 자본출연을 독자적으로 받고 그에 대
응한 자본유지책임을 짐과 아울러 收益출연에 있어서도 정부에 전혀 의존적이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準독
립이란 수익출연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받아 부분적으로는 조건부 의존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準독립상태라 하더라도 모든 완전독립상태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통한 재무
적 책임보고를 해야 한다. 단지 내용적으로 수익출연에 있어서 부분적인 정책적 從屬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수행주체의 내용적 水準정도란 일반적인 연구기관 수준이냐 프로그램 책임자 수준이냐 프로젝트 책임자 수준이
냐 연구팀 수준이냐 개별 참여연구자 수준이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관리시스템의 分權化는 기능적 분권화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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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별 분권화란 過度期的 단계를 거쳐 연방적 분권화 혹은 사업부별 분권화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分權化를 보
다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집단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단계를 넘어서 그 집단의 개별
구성원인 개개인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 

③과학기술처의 個人責任會計單位(PRAU: Personalized Responsibility Accounting Unit) 

PRAU는 인간중심의 회계단위를 기초로 한 分權的 종합관리시스템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국가 R＆D의 본원적 특질
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PRAU 시스템은 분권화 단계에서는 개인별 분권화 수준과 책임센터 단계에서는 투자
센터 수준의 결합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R＆D의 특성중에 新規性, 唯一性 등의 특성으로 진행사업의 책임자 및 구성원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것은 責任을 집단이 지기보다는 특정 해당 개개인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R＆D 특성중의 非反復
性으로 한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부단히 유연한 이합집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성으로 개인별 分權化
가 요구된다. 셋째, R＆D사업의 예산은 政策性이 강하고 R＆D 기자재 등의 사업내용에의 종속성이 강하므로 특별
히 해당 개인이 책임져야 할 R＆D 資産이 있다. 이 자산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관련한 제도적 장치로서 투자센터가 
요청된다. 넷째, R＆D 성과의 非可視性이란 특질로 인해 成果 불인정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성과의 재
산권을 인정해 주므로써 원초적인 경제적 動因을 통한 개인별 分權化와 개인별 재산권 인정을 위한 개인별 투자센터
가 분권적 장치로서 요청된다. 

(2) 責任性 기반과 관련한 전제 장치 

①총원가 기준의 政策購買制度 

정부출연(연)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그 운영재원의 상당
부분을 정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아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국공립연구소가 아닌 출연기관 형태로 기관을 
설립한 것은 연구활동이란 그 특성상 自律性이 강조되어야 하므로써 창의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주
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포괄적인 국가 R＆D 활동을 하겠다는 조건의 막연한 정황논리의 정부출연 형식 즉, 무상출
연 형식으로 지속적인 출연금 지원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연구성과에 대한 結果평가를 통하여 그 適
正性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창출행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總原價 기준으로 그 산출
물을 정책적으로 구매해 주므로써 정부의 收益출연은 완료된다. 

이와 같은 제도가 總原價 기준의 政策購買制度이다. 이 제도는 자율과 관련한 제도에 대응한 필수적 장치로서 自律
性 보장제도가 자유방임제도가 아니라 강한 책임을 지는 委任制度임을 의미한다. 

②국가연구개발 資本維持 책임제도 

獨立性 유지와 관련한 주요 장치로서 과학기술자 個人責任 회계단위에 분리·독립투자된 제반 資産은 자치적인 관리

통제권을 통해 스스로 그 價値가 유지·관리되어야 하는 책임이 뒤따른다. 정부는 연구자에게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연

구자금을 연구비로 우선 지급하기 때문에 R＆D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수행자들에게는 책임져야 할 
R＆D 자산이 수반된다. 우선 지급된 R＆D 자금은 연구활동의 완료와 함께 완전히 소진되기 전까지는 한동안 스톡되
어 R＆D 자산으로 잔류된다. 잔류된 R＆D 자산은 평가시스템에 의하여 適正水準의 成果로 판단되어 청산되기 전까
지 해당 R＆D자산에 대한 자본유지책임은 전적으로 관련 연구자에게 있다. 그러나 연구활동이 완료된 후 結果評價
를 받아 적정수준으로 성과를 인정받으면 그 자산에 대한 책임은 청산되고, 계약된 해당 적정범위의 연구산출물은 정
부의 소유권으로 이전된다. 이 단계에 오기 전까지는 계약된 연구비 규모에 해당하는 자산과 관련한 資本維持責任을 
져야 한다. 

(3) 安定性 基盤과 관련한 전제장치 

앞에서 언급된 創意性 및 責任性과 관련한 전제장치들은 자동적으로 不安正性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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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청된다. 

①국가 R＆D 사업의 安定性 

합리적 사업구조의 혁신으로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정적 사업의 전개와 아울
러 모든 과학기술자들에게 공통의 기회로 주어져서 적정능력을 보유한 과학기술자이면 누구나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遂行主體의 안정성 

수행주체의 안정성을 위해 PRAU와 연구장을 위한 다음의 2가지 장치가 요청된다. 하나는 개별 PRAU에게 자율적
으로 소진할 수 있는 基礎資本金을 투자해 주는 장치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場 인력들의 집단적 안정성을 위한 遊休人
力의 인건비 즉, 遊休人時의 적정수준 원가를 허용해 주는 장치이다. 

前者의 PRAU 기초자본금 제도는 해당 PRAU가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이라도 봉급형 배당금이 지급
될 수 있으며 그 기초자본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까지 새로운 사업을 탐색할 수 있게 해 주는 여유를 확보해 주는 제도
이다. 後者는 연구場 遊休人時 보전제도는 적정허용 T/O 기준의 일정 %를 유휴인시 共同 풀(POOL)계정으로 운용
하게 하므로써 현재 어떠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지 아니하는 인력에게 그 풀 계정이 소진될 때까지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여유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4) 活性化 기반과 관련한 전제장치 

活性化를 위한 주요 장치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들 수 있다. 

-자유경쟁체제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PRAU와 연구場의 풀링(Pooling)시스템 

-효과적인 인센티브시스템과 연계된 成果평가시스템 

-유연 자생고용계약제도 

이상의 3가지를 차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PRAU와 연구場의 풀링시스템 

첫번째의 주요 장치로는 자유경쟁체제를 基本原理로 한 PRAU와 연구場의 풀링 시스템이다. 극단분권화 조직형태
인 PRAU시스템은 개별 PRAU들의 창의성의 活性化를 통한 부가가치창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달성
을 위해 어떠한 활성화 장치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활성화 체제를 위해서는 기존 경직적인 관료 重
直組織에서의 PRAU시스템으로는 곤란하고 경직된 관료적 位階體系를 완전히 제거한 후, 연구실이라는 경직조직에 
배속·구속되어 있는 각각의 PRAU들을 해방시켜 하나의 풀(Pool)로 한 유연한 水平組織인 PRAU 풀링시스템이 보

다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수평조직 형태로 유연조직인 PRAU 풀링시스템은 動細胞組織(Dynamic Cell Organization)이라 부른다. 
왜냐하면 PRAU는 하나의 살아있는 實體로서 자유스럽게 여러 다른 PRAU들과 자율적인 접촉과 연대적 유기적 관
계를 맺으므로써 실제적인 독립된 연구팀조직을 自生的으로 형성했다가는 그 수명이 다하면 스스로 해체되었다가 다
시 필요하면 자생적 조직을 재형성해 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動細胞 조직인 PRAU 풀링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형태의 풀링시스템이 있다. 하나는 한 연구기관 내
에서 극단적인 분권화 조치로 탄생된 PRAU 집단을 1차적으로 풀링화 시킴으로써 생기는 즉, 기존 경직적인 관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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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폐지하므로써 생기는 한 연구기관 안에서의 小 풀링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全 연구기관들의 PRAU 풀들을 하
나로 통폐합시키는 제 2차적인 풀링화 과정을 통하여 생기는 大 풀링시스템이다. 

②효과적인 인센티브시스템과 연계된 성과 평가시스템 

두 번째의 주요 장치로는 효과적인 인센티브시스템과 연계된 成果 평가시스템이다. R＆D 사업수행과 관련된 여러 
PRAU들의 노력과 그 노력과 관계된 成果 그리고 그 成果와 관련된 報償은 R＆D 활동의 活性化 기반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PRAU들이 R＆D 활동에 대해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려는 태도는 R＆D 활동의 활
성화 기반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해당성과와 관련한 보상 수준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
는다. 그 報償 수준에는 적정 허용한도가 있다. 이 적정 허용한도는 개념적으로는 창출물의 창출활동과 관련하여 소
진된 總資源의 가치보다 창출물의 總價値가 클 때 그 큰 정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큰 정도란 「純(Net) 成果」
의 크기를 말한다. 

문제는 창출된 成果의 가치수준에 대한 측정문제이다. 즉, 어떻게 成果를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평가·측정할 수 있

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참여한 사람들 간의 상대적인 노력의 차이는 어떻게 구체적으
로 측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가가 그 다음의 문제로 대두된다. 

그러면 그 노력의 크기 측정은 어떤 지표로 할 것인가? 노력은 産出物 요소와 投入物 요소의 가교역할을 한다. 그리
고 노력이란 창출주체인 인간의 창조적 활동과 관련된 요소이다. 한편 노력의 量과 質은 인간의 창조적인 전문적 지
식의 양적·질적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노력의 量과 質은 純 成果의 주요 핵심요소로 내포되는 附加

價値적 속성을 갖는다. 

노력의 크기는 「時間개념」과 연계시키므로써 그 측정이 보다 용이해진다. 왜냐하면 경험의 누적을 기초한 새로운 
지식과의 만남과 상호해독 및 결합과정에서의 「소요시간」은 포괄적인 노력의 크기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의 所要時間의 측정단위는 년 단위, 분기 단위, 월 단위, 일 단위, 時間 단위, 분 단위 및 초 단위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단위 중에서 일반적으로 時間 단위를 사용하며 인적 요소를 가미하여 「人時」
라 명명하여 사용한다. 

이와 같은 「人時」개념은 노력의 양적·질적 개념을 포괄한 것으로서 PRAU회계시스템에서는 일반적인 투입요소로

서의 물리적인 노동시간과는 달리 산출요소로서의 「附加價値 人時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참여 PRAU의 노력크기의 측정은 우선 「量的 人時」측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후 그 양적 인시의 가치를 산출물
의 질적 내용평가를 통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質的 人時로 조정·보완한다. 즉, 산출물의 평가등급(A, B, C, D)에 따

라 양적 인시를 질적 인시로 조정·확정한다. 그러므로써 【量的人時±質的人時=부가가치人時】라고 하는 해당 

PRAU가 창출한 總成果에 대한 공급배당 몫의 최종 분배지표 정보를 얻게 된다. 

이 분배 지표에 표준 人時單價를 곱하여 해당 PRAU의 보상규모를 확정한다. 이 보상의 규모는 가치창출 持分으로
서 자기자본 계정에 유입 보관되었다가 정규적인 공급 배당으로 해당자에게 유출된다. 따라서 부가가치 人時 개념에 
의한 성과평가시스템은 PRAU회계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장치가 된다. 이것은 각 PRAU가 가치창출 주체임을 바탕으
로 한 회계시스템의 근거가 된다. 부가가치 인시개념을 기초한 성과평가시스템은 PRAU시스템을 단순히 책임주체로
서 책임과 권한의 강화를 위한 장치임을 넘어서 일(事業)에 대한 인간의 主體性 회복을 목적으로 한 장치로서의 
PRAU시스템임을 확인시켜 준다. 

③유연 자생고용계약제도 

세 번째의 주요장치로는 柔軟 自生雇傭契約제도이다. 과학기술자들의 창의적 활동에 있어서 최소한의 安定性을 기반
으로 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최소한의 필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장치가 PRAU 자본계정 중에 하나인 基
礎資本金 계정이다. 이 기초자본금의 잔액은 자본유지책임에 대한 이행여부 평가의 기준으로서 기초자본금 계정의 
잔액의 허용수준이 유지되고 있거나 증가하고 있으면 계속 연구활동을 수행할 자격을 인정하고, 그 잔액이 기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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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점차 잠식해 모두 소진되었을 때에는 해당 PRAU계정은 자동 청산시키는 PRAU 評價基準과 관련한 지표가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조건으로 하는 고용계약제도가 곧 「자생고용계약제도」이다. 

이 고용계약제도는 자기 PRAU 계정의 수명유지와 관련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하는 고용계약제도이
다. 다시 말해 본인의 개체적인 창조능력을 바탕으로 한 계약으로서 附加價値 人時 표준단가를 기초한 새로운 특수능
력급제의 속성과 自己保險的 속성을 내포한 창조적 활동에 가장 적합하도록 개발된 새로운 고용계약제도이다. 

자생고용계약제도의 핵심적 요소란 「人時 標準單價」의 수준에 대한 정부와 PRAU주체사이의 상호 고용계약행위
이다. 이러한 계약행위는 포괄적으로는 해당 PRAU가 창출한 성과에 대응한 보상수준과 관련한 약속행위이다. 따라
서 人時標準單價를 기초한 자생고용계약제도는 책임연구의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필수적 장치이다. 한편, 이 제도는 
협동연구의 기반적 장치이기도 하다. 왜냐 하면 이러한 계약행위는 PRAU들이 개별적으로 외로운 연대의식의 활성
화를 통한 상부상조적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체제에 대한 선택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국가 연구개발 활동의 기반적 活性化 장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제도적 구속력이 강한 필수적 장치가 곧 自生
雇傭契約제도라 할 수 있다. 

4. 의사결정 基準 

국가 과학기술 豫算시스템에서의 意思決定基準이란 의사결정 대상의 특질과 관련된 特殊性 基準과 경제·사회적 측면

과 관련된 普遍性 基準이 있다. 국가과학기술 예산시스템에서 特殊性 基準이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특질에 의해 科
學技術性과 관련한 기준으로 형성되고, 보편성 기준은 경제성 및 사회성과 관련한 기준으로 형성된다. 이 두가지 기
준은 의사결정 행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주체의 價値觀과도 결함하여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국가 과학기술 예산시스템에서의 의사결정기준의 핵심은 해당 국가의 과학기술의 專門性 수준이다. 이 專門性의 수
준은 기술예측 능력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 기술예측 능력의 수준 정도는 다시 적합한 국가 과학기술사업의 선택능력
의 수준을 결정해 준다. 다시 말해 의사결정 기준의 適合性 수준을 높여 준다. 또한 국가 과학기술예산시스템의 의사
결정기준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경제·사회적 니드(Needs)와 관련한 기준요소이다. 이것은 여러 이해관계 당사

자 간의 政治的「힘」에 의하여 형성된다. 따라서 이들 정치적 힘의 타당성과 도덕성의 수준은 국가 과학기술 예산시
스템의 의사결정 기준의 合理性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즉 국가 과학기술 豫算시스템의 意思決定 基準의 兩
大 핵심기반은 科學技術性과 관련한 專門性 수준요소와, 관련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政治性과 관련한 道德性 수준요
소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兩大 핵심기반적 요소를 기축으로 하여 국가 과학기술 예산시스템의 의사결정 기준이 구축된다. 이러한 
의사결정기준의 보다 구체적인 틀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가치 창출을 위한 제반 행위의 진행은 반드시 관련 의
사결정 행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의사결정 행위의 흐름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반드시 의사결정용 정
보의 흐름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즉, [價値創出행위의 흐름]⇔[意思決定행위의 흐름]⇔[의사결정용 情報의 흐름]
의 관계를 갖는다. 

이와 같은 價値創出행위와 의사결정용 情報와의 관계를 통하여 의사결정 基準의 보다 구체적인 틀이 파악된다. 구체
적인 의사결정기준은 주요 핵심정보집단 즉 기술예측결과 정보, 기술전략 정보,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정보, 프로그
램 예산정보 등의 유기적인 연계 관계에 의하여 적합한 정보의 흐름틀을 형성하므로써 구체화된다. 이와 같이 정보
의 유기적인 결합창출 과정을 통하여 출연연구기관의 국가 과학기술 예산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개별적
인 목표와 조직전체의 목표간의 목표조화(Goal Congruence)를 실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제반 의사결정들의 불확실
성을 최소화하므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과학기술의 투자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 

Ⅳ. 國家硏究開發 프로그램 豫算 

1. 프로그램 豫算의 기본주제 

국가 과학기술 豫算시스템의 핵심 요체는 무엇(what)에 대하여, 누가(who), 어떻게(how) 豫算을 수립하는 것이 가
장 합리적이냐 하는 것이다. (무엇을)에서는 국가 연구개발사업구조를 중심으로 언급하며, (누가)에서는 主管部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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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구수행기관을 그리고 (어떻게)에서는 硏究開發資金의 공급 및 배분시스템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마지막
으로 새로운 예산 모형 개발과 관련한 배경을 언급하고자 한다. 

(1) 무엇을 

광의의 政府出捐연구기관의 綜合豫算시스템에 있어서 「무엇」에 대하여 豫算을 수립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출연(연)의 역할과, 그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政府는 國家 과학기술 추진체제상 핵심적인 연구개발 수행주체로서 정부출연(연)을 설립하면서 다음과 같은 役割을 
부여하였다. 즉, 民間이 단독으로 할 수 없거나, 아직은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國家資金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해가므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任務(Mission)를 부여하였다. 

정부출연(연)이 이러한 役割과 任務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이 수행해야 할 연구개발사업의 
目標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즉 公共性이 높거나, 공공성은 낮으나 민간이 아직 할 수 없는 과학기술적 중요성으
로 보아 없어서는 아니될 기술문제들의 성공적인 개발이 정부출연(연)의 목표가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표달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이 수행해야 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국가 연구개발의 「합리적 사업구조」란 다원적인 均衡사업구조를 말한다. 다시 말해 사업구조의 핵심요소간의 기본
적 균형구조와 나아가서는 보조요소들 간의 종합적인 補完的 균형구조에 의하여 事業構造의 합리성이 유지된다. 먼
저 사업구조의 核心要素는 무궁화 사업과 민들레 사업으로서 각 사업의 의의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무궁화 사업> : 니드(Needs)지향적인 국가 연구개발사업임. 이 사업은 각 관련 주관부처가 주도적으로 사회·경제·
문화적 니드를 파악하여 과학기술 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戰略的 국책연구개발사업임. 즉,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으로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인 하향식(Top-down式)속성이 강한 사업임. 각 관련 부처가 주도적으로 과제화하여 여
러 연구수행주체(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들에게 공개경쟁으로 공모하는 「戰略的 과학기술 창출력의 활성화」를 
겨냥한 국가경쟁력 환경변화에 대응된 국가 과학기술력의 動態性을 유지한다는 의도에서 설계된 국책연구개발사업
임. 

<민들레 사업> : 시드(Seeds)지향적인 국가 연구개발사업임. 이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학기술자들에 내재
된 科學技術的 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책연구개발사업임. 즉, 앞에서 언급한 무궁화 사업과 나아가서 정부출연
(연)의 역할과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학기술자들의 잠재능력 육성을 겨냥한 上向式(Bottom-up式)속
성이 강한 사업임. 자율경쟁적으로 응모한 프로그램 중에서 앞에서 언급한 무궁화 사업의 전략기술목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전략기술목표가 반영되도록 共通基盤부처가 공모하는 사업으로서 각 무
궁화 사업과 의미있는 競合的·補完的 프로그램일 경우에도 수행하게 하는 연구개발사업임. 이 사업은 정부출연 연구

기관의 과학기술자들의 安定性을 유지해주므로써 創意性 기반을 확보·유지해주고, 나아가서는 적정한 과학기술적 專

門性을 유지한다는 의도에서 설계된 국책연구개발사업임. 

이상과 같은 사업구조의 핵심요소인 무궁화 사업과 민들레 사업의 대응적 均衡構造를 바탕으로 사업구조의 均衡要素
가 형성된다. 사업구조의 보조요소는 「상대적 균형투자비율」이다. 즉, 資本과 收益의 상대적 균형투자비율, 무궁
화 사업과 민들레 사업의 상대적 균형투자비율, 일정 技術分野에서의 기존주력기술과 미래첨단기술과 新과학기술간
의 상대적 균형투자비율 등이다. 

이러한 사업구조의 핵심요소 및 보조요소들의 유기적인 연계 균형구조를 토대로 전체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합리
적 사업구조가 탄생된다. 

(2) 누가 

국가 과학기술 예산시스템에 내포되어 있는 정부출연(연) 綜合豫算시스템에서 「누구」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는
가를 알기 위해서는 豫算主體에 대한 분석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예산주체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代理人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5-M02-001.HTM (18 / 32)2006-05-16 오후 3:01:38



과학기술정책동향 Vol.5 No.2 : 1995. 2(통권 제71호) 001

(Agency)관계를 통하여 파악될 수 있다. 정부는 국회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과학기술사업을 위임받은 1차 대리인인 
동시에 출연(연)에 대해서는 주인 역할을 해야하는 上位의 예산주체라 할 수 있으며, 출연(연)은 2차 대리인으로서 
下位의 예산주체라 할 수 있다. 

上位의 예산주체란 구체적으로 해당 무궁화 사업을 주관하는 관련 정부부처를 의미하며, 下位의 예산주체란 구체적
으로 무궁화 사업과 민들레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개별적인 출연(연)을 의미하는데 특히, 출연(연)이라는 硏究場에
서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개별적인 科學技術者들을 의미한다. 

上位 예산주체를 구성하는 각 부처들에게 무궁화 사업을 어떻게 분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인가? 어떤 국가연구개발 프
로그램을 어떤 部處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유사한 내용의 무궁화 사업을 여러 部處에서 주관하겠다고 
할 때 누구에게 主導權을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는가? 등의 중요한 문제들이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반적인 해결요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무궁화 사업의 내용과 관련한 과학
기술적인 專門性과 함께 해당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적인 專門性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각 부처가 적정한 과학기술적인 전문성과 관리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게 하여 경쟁공모한 후 가장 적정한 프로그램
을 평가·선정하므로써 가능하다. 그래서 각 부처가 소관하고 있는 「전문관리기관」이 해당부처의 주관하는 무궁화 

사업을 얼마나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企劃·管理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점이다. 따라서 政府는 

각 부처의 「전문관리기관」을 정규적으로 「자체경영진단 및 관리기관평가」를 하여 그 기획관리능력을 점검하여 
통제하므로써 국가과학기술사업의 총체적인 不實化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下位 예산주체를 구성하는 각종 과학기술분야의 과학기술자들에게 어떤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각각 책임지고 수
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과연 어느 과학기술자에게 어떤 연구수행을 위탁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또한 필수적으
로 대두된다. 이 문제에서도 科學技術的인 전문성과 管理的인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요체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과학기술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과학기술자들은 정규적으로 과학기술적인 전문성의 適正水準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評價받아야 한다. 나아가서 政府는 과학기술자들이 연구활동을 전개하는 연구場인 연구기관
들을 정규적으로 「자체경영진단 및 연구기관평가」를 하여 硏究管理支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장기적으로 개선하
므로써 국가과학기술사업의 투자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3) 어떻게 

국가과학기술 예산시스템에서의 정부출연(연)예산시스템에서는 「어떻게」豫算이 공급되어야 합리적인가 하는 문
제가 대두된다. 다시 말해 어떠한 국가연구개발 資金供給시스템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
한 당위적 시스템의 선택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資本과 收益의 二元 분리공급 구조 

資本출연공급구조와 收益출연공급구조는 출연공급의 속성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二元的으로 분리되
어 공급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資本출연공급은 국가과학기술 수행실체들의 제반 핵심사업의 기초적 활동을 위한 기본적 資金(밑천)으로 출연공급
되며 나아가서 수행실체의 기반을 계속적으로 유지·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政府 또는 기타 기부자들에 의하여 출연 

공급된다. 

收益출연공급은 국가과학기술 수행실체들의 정규적인 주요활동 및 보조활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게 
될 실체의 혹은 기대되는 資金유입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수익출연공급이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주요한 이유는 적정한 수준의 과학기술적 능력을 보유한 개별 과학기술자 단위 즉, PRAU의 자본유지책임 이행을 위
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資本출연공급과 收益출연공급을 二元的으로 분리하여 공급하는 것은 정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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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구기관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하위기관인 개별 과학기술자 단위 즉, PRAU의 자본유지책임을 평가·인식하기 위

해서는 필수적이다. 

②무궁화 사업과 민들레 사업의 차별적 資金供給구조 

무궁화 사업자금과 민들레 사업자금의 공급구조는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 무궁화 사업은 각 部處
가 주관하는 사업이므로 국가 豫算總括部處는 기획·공모하여 선정된 무궁화사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 資金의 총

금액을 해당 部處에게 우선 공급한 후, 다시 해당 부처로 하여금 관련 연구수행실체에게 배분하게 하여야 한다. 민들
레 사업은 공통기반부처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국가 豫算總括部處는 공통기반부처에게 민들레 사업에 해당
하는 연구개발사업 資金을 직접 공급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간략한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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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흐름(1): 무궁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흐름으로서 국가 豫算총괄부처가 각 부처가 무궁화 사업을 위해 전략적으
로 각기 개발한 전략기술목표의 달성과 관련한 適正必要예산을 각 부처에 할당하는 과정과, 할당받은 각 부처가 개발
한 전략기술목표별로 응모하여 당선된 프로그램 책임자와의 정책구매 거래규모와 관련한 「政策購買예산」을 편성
하는 과정이다. 

예산흐름(2): 개별 정부부처가 자기 무궁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응모한 프로그램 책임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
여 선정된 프로그램 책임자와 정책구매 契約에 의해 각 해당 연구팀에 예산할당(購買代金 지급)약속을 하는 과정과, 
응모하여 당선된 프로그램 책임자가 있는 정부출연(연)이 응모하여 당선된 국책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 해당 무궁화 사업의 「實行豫算」을 편성하는 과정이다. 

예산흐름(3): 민들레 사업과 관련한 예산흐름으로서 共通基盤부처가 민들레 사업을 위해 전략적으로 개발한 전략기
술목표의 달성과 관련한 適正必要예산을 국가예산 총괄부처가 공통기반부처에게 할당하는 과정과, 할당받은 共通基
盤 부처가 개발한 전략기술목표별로 응모하여 당선된 프로그램 책임자와의 정책구매 거래규모와 관련한 「政策購買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다. 

예산흐름(4): 共通基盤부처가 민들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응모한 프로그램 책임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선정
된 프로그램 책임자와 정책구매 契約에 의해 각 해당 연구팀에 예산할당(購買代金 지급)약속을 하는 과정과, 응모하
여 당선된 프로그램 책임자가 있는 정부출연(연)이 응모하여 당선된 국책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여타 事
業豫算(확정된 무궁화 사업예산 및 연구지원사업예산)을 총괄한 해당 정부출연(연)의 총괄적 「實行豫算」을 편성
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예산흐름(1)(2)(3)(4)는 「총괄전문관리기구」를 통하여 종합관리 되어야 하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
다. 국가 예산총괄부처는 국가전체의 예산요구 구도下에서 국가과학기술 예산요구를 균형·조화시키기 위한 專門的 

의사결정 정보를 「총괄전문관리기구」를 통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예산 총괄부처는 불가피하게도 
「국가과학기술豫算」과 「非과학기술豫算」과의 대립국면을 최종적으로 종합조정하여 적기에 총체적으로 국가예
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최종적 總국가예산 정보를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과
학기술 사업과 관련한 內容 및 所要資金을 종합 조정해야 하는「綜合 과학기술 審議會」가 기초로 해야 할 국가과학
기술정보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반 국가과학기술 관련 정보를 專門的으로 창출할 수 있는 「총괄전문
관리기구」의 창출물에 대한 질적 통제와 관련한 책임도 국가예산 총괄부처는 아울러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總括專門管理기구는 그 임무에 부응하는 권한과 위상을 가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국가 과학기술 전체 豫算 흐름과정에서 예산흐름(1)과 예산흐름(3)의 「政策購買豫算」
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③總 原價基準의 사업자금 공급구조 

總 原價基準의 사업자금 공급구조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심의 一元的 공급구조를 의미한다. 현재의 공급구조는 정부
출연(연)의 人件費와 運營費는 회계년도 초에 개별적으로 일괄공급하고, 연구개발사업비는 별도로 개별적 계약에 따
라 공급하는 출연연구기관 유지중심의 二元的 공급구조이다. 이러한 二元的 공급구조는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문제
를 야기시킨다. 

첫째, 연구개발 資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투자할 수 없고. 

둘째, 연구개발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과 관련한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억제하고 
세부예산 규정준수 여부에만 의존한 관료적이고 경직적인 세부통제 방식으로 흐르기 쉬우며. 

셋째, 연구활동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연구인건비 및 기관운영비가 공급되어 연구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연구활
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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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과 같은 문제점을 유발하는 二元的 공급구조에 대응한 一元的 공급구조란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연계될 연구인건
비 및 연구간접비(개별연구활동에 부과될 운영비)도 직접 연구원가에 포함시켜 연구개발비 예산규모를 결정·공급하

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一元的 공급구조는 연구자에게 자율과 책임을 균형 있게 부여하기 위한 전제적 필수
구조이며, 정부출연(연)의 범부처적 공동활용의 기본적 필수장치이다. 

(4) 새로운 綜合豫算시스템의 선택 배경과 주요 필수 조치 

합리적인 국가과학기술 추진체제를 위해서 정부가 새로운 종합예산시스템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주요 
배경으로부터 비롯된다. 

첫째, 요즈음 각 부처로부터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요구가 증폭됨에 따라 각 부처의 이해관계 대립이 심화되어 가고 유
사한 사업들에 대한 중복투자 및 주도권 다툼으로 총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綜合調整 시스템의 선택이 
화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둘째, 각 부처마다 보다 많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연구기관 증설요구 압력이 증대됨에 따
라 제한된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全 部處의 공동활용 시스템 선택 요청이 화급히 대두되고 있다. 

첫 번째 배경과 관련한 조치로는 우선 全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統廢合시켜 무궁화 사업과 민들레 사업으로 二
元化시켜야 한다. 그리고 각 부처의 프로그램개발능력에 따른 全 부처의 자유경쟁 체제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合理的 企劃을 유도하고 총괄적으로 공모된 국가과학기술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목적적합한 프로그램을 量的·質
的 기준의 입체적인 복합기준에 의하여 선정하는 국가과학기술 균형투자 綜合調整 시스템을 선택하는 조치이다. 

두 번째 배경과 관련한 조치로는 全 부처 산하의 정부출연(연)들을 統廢合시켜 하나의 과학기술자 풀(Pool)조직으
로 一元化시켜야 한다. 그리고 각 과학기술자들의 개별적 연구개발 활동능력에 따른 자유경쟁 체제에 의한 총 원가기
준의 정책구매제도로 전 부처가 정부출연(연)의 모든 과학기술자들을 공동 풀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선택하는 조치이
다. 

이상과 같은 조치들과 연계된 기초적 管理統制 장치들로서 개별 과학기술자의 個人責任會計시스템과 체계적 기준에 
따른 先 프로그래밍 원칙하의 구체적 프로그램 패키지 형태의 예산 신청방식인 先 사업 後 예산방식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統合共同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야 만이 해당 조치들과 관련한 제반 새로운 綜合豫算시스템
이 제대로 기능할 것이다. 

2. 무궁화 사업 프로그램 예산 

무궁화 사업 프로그램 예산이란 정부출연(연) 綜合예산시스템에서 上位豫算主體인 政府가 편성해야 할 무궁화 사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책구매예산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구매예산을 그 편성과정의 주요 절차를 중심으로 분석·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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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궁화 사업 戰略技術목표 수립(절차 1) 

무궁화 사업 전략기술목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선정 평가하는 基準의 필수적 기반이 되
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전략기술목표을 수립하는 실무적인 責任主體는 총괄전문관리기구이다. 이에 따라 총괄
전문관리기구는 국가 전체적 견지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全 영역에 걸친 국가 종합니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

켜서 그 결과 정보를 각 부처에 제공한다. 다시 말해, 우선은 국가안보, 경제의 안정적 성장, 에너지 및 자원의 안정공
급, 식량의 안정공급, 환경의 보전, 의료·사회복지의 충실, 치안유지, 문화 보존 및 창달 등의 포괄적인 국가 종합니드

를 한 두단계 더 구체화시켜 보다 가시적인 형태로 발전시킨 결과를 각 부처에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구체화된 
국가 종합니드들 간의 상대적 重要度를 평가하여 그 결과도 아울러 각 부처에 제공해야 한다. 

각 부처들은 이상과 같은 국가 종합니드 및 상대적 중요도와 관련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정보를 토대로 하여 자기 部
處의 구체적 니드를 개발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각 부처는 개발된 자기 니드를 자기부처와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산

업별 니드와 접목시키므로써 자기 니드를 보다 더 구체화시킨다. 그리고 각 부처들은 국가 산업분류체계에 따른 관
련 산업니드와 자기 부처니드를 결합하여 각 부처의 과학기술 전략을 수립한다. 이 과학기술전략에 따라 기술수요 
및 예측정보를 바탕으로 한 技術分類체계에 따른 각 부처의 전략에 맞는 구체적인 자기 戰略技術目標를 도출한다. 

총괄전문관리기구는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창출된 각 부처들의 전략기술 목표정보들을 취합·綜合調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産業分類체계에 의한 「매트릭스(Matrix)형태의 국가 戰略技術目標 집합체」를 창출하게 된다. 이때 유
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국가 戰略技術목표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수많은 과학기술 셀(Cell)들의 각각의 전략기술
목표 내용은 어떤 셀의 것과도 중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한 각 부처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
을 명실상부하게 종합조정할 적정 權限이 일차적으로 총괄전문관리기구에게 주어져야 한다. 

(2) 戰略技術목표별 프로그램 공모(절차 2) 

전략기술목표별 프로그램 공모란「국가 戰略技術목표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과학기술 셀(Cell)들의 각 技術目標
에 대응된 적정 연구프로그램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첫 활동으로서 무궁화 사업의 적정 연구프로그램을 모든 연
구수행주체 즉, 政府出捐(연)·학계·산업계·해외의 모든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자유경쟁체제에 의해 공개적으로 모

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공모제도를 주관하여 운영 관리할 主體는「총괄전문관리기구」이다. 총괄전문관리기구는 각 부처
들로 하여금 자기 전략기술목표와 직접 연계된「프로그램 제안요구서」를 개발하게 한다. 프로그램 제안요구서는 최
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관련 부처의 전략기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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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最終목표와 年次목표 

-프로그램의 각 목표별 주요핵심 내용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서 필수요건으로서 요청되는 사항 

-프로그램 책임자의 필수요건으로서 요청되는 사항 

-프로그램 공모방법, 사용양식, 공모기간 등 일반사항 

총괄전문관리기구는 프로그램 제안요구서를 각 부처로부터 수집하여 프로그램의 최종목표 및 년차 목표 그리고 각 
목표별 주요 핵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중복될 경우는 어느 부처를 포기하게 하든가. 제한적으로 동시 진행시켜 경
쟁을 시키든가 하는 종합조정을 해야 한다. 프로그램 제안요구서를 충분하게 종합조정을 끝마친 총괄전문관리기구
는 모든 부처의 프로그램제안 요구서를 통하여 모든 부처의 무궁화 사업 프로그램을 동시에 공모한다. 

이때의 公募期間은 모든 응모하는 과학기술자들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제안 요구서를 쓸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어
야 한다. 

응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연구책임자는 프로그램 제안요구서에서 요청되는 필수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요청되는 해
당 프로그램의 추진요건을 고려하여 편성해야 할 연구팀 형태로는 「개인」, 「단일 연구팀」, 「복합 연구팀」등이 
있다. 이 때 응모하고자 하는 과학기술자들은 스스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연구팀을 편성한다는 「自律編成 원
칙」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자들의 行態的 속성에 의해 「복합 연구팀」의 편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부
처가 직접 연구팀을 편성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하게 하여 總括專門管理기구가 해당 프로
그램을 공모할 때에 응모하게 해야 한다. 

總括전문관리기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공모할 때에 응모하는 과학기술자들에게 공지시켜야 할 사항은 「중복지
원 금지원칙」이다. 한 응모자가 하나 이상의 여러 가지 기술목표에 응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은 한 응모자의 중
복지원을 허용할 경우 발생하게 될 응모 프로그램들의 총체적 不實化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응모 프로그램에 요청되는 중요한 사항은 응모 프로그램의 豫算編成은 總原價(Full cost)기준으로 산정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總原價 기준 豫算 원칙」은 응모 프로그램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연구자들의 모든 人
件費와 실제로 연구수행할 장소에서 발생할 硏究支援 間接費를 연구수행과 관련한 제반 硏究直接費에 합산한 것을 
응모 프로그램의 예산으로 산출하게 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능동적인 연구활동, 책임 연구활동, 협동 연구활
동 등과 관련한 연구활동의 行態的 측면에서의 필수적 요소와 연계된 중요한 원칙이다. 

(3) 汎부처적 프로그램 綜合調整(절차 3) 

總括전문관리기구는 무궁화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硏究遂行主體(과학기술자들)로부터 응모된 모든 프로그램들
을 汎부처적 차원에서 전체적인 綜合調整을 할 책임이 있다. 

응모된 全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응모된 낱개 프로그램들 각각에 대해서 해당 프로그램
에서 요청되는 필수요건에의 適格與否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기본요건을 갖춘 응모 프로그램들 
간의 重複性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조정하므로서 (절차 3)은 완료된다. 

낱개 프로그램들의 개별적인 適格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 즉, 참여 人的資源 측면·硏究目標 측면·硏究豫

算 측면에서 상호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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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참여 人的資源(인적자원) 측면에서의 평가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프로그램 책임자 및 프로젝트 책
임자들을 필두로 하여 연구팀 전체에 대한 과학기술적 능력 및 리더쉽과 관리능력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평가는 한마디로 사람평가인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평가이다. 

이러한 참여 인적자원 평가란 해당 프로그램의 가치창출 활동에서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能力수준에 대한 평가이
다. 이 기여능력수준이란 개념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기여능력수준=기존 보유능력×실제 참여가능 時間 

둘째, 硏究目標 측면에서의 평가란 프로그램 제안요구서에 있는 전략기술목표와 관련한 응모된 프로그램의 연구목표
에 대한 目的適合性(Relevace)평가이다. 이 연구목표의 평가결과가 부적격한 응모 프로그램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
는 그 프로그램은 앞에서 언급한 연구 참여팀이 적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되었을지라도 탈락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만 보고 나누어 먹기식으로 연구개발예산을 配分해서는 안되고 국가 戰略技術目標에 부합하는 연구목
표를 수립한 適正 능력을 보유한 과학기술자들에게만 해당 연구내용에 적합한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
다. 

셋째, 硏究豫算 측면에서의 평가란 응모된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豫算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이다. 이러한 연구
예산규모의 적정성 평가는 응모 프로그램에 참여할 연구팀 규모와 연구내용이 주요한 評價基準이 된다. 그 이유는 프
로그램예산은 總原價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人的 요소와 관련된 예산항목과 연구내용의 질적 속성과 관련된 예
산항목으로 大別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세가지 측면의 다원적 連繫評價시스템은 다른 기존의 選定評價시스템과는 달리 「人的要素」를 중심으
로 설계된 선정평가시스템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주요 배경은 연구개발사업의 成果는 非연구개발사업과
는 달리 자본요소 및 기타 요소 보다는 人的資源요소 즉, 참여 과학기술자들의 적정 보유능력의 수준에 전적으로 의
존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總括전문관리기구는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응모된 프로그램들의 개별적 적격여부 평가가 완료되면, 그 適格判
定을 받은 응모 프로그램들 간의 상호 重複性 여부를 심의하여 전체적으로 綜合·調整해야 한다. 조정원칙으로서 일반

화되어 있는 원칙은 중복연구 제거원칙이다. 그것은 제한된 자원으로 중복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일반적 관
행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중복연구를 못하게 하는 중복연구 제거원칙의 획일적 적용은 종국적으로는 국
가과학기술 혁신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오히려 「연구결과의 連繫性이 높은 유사연구」즉「의미있는 중복
연구」의 적극적인 발굴과 능동적인 촉진정책의 선택으로 명실상부한 國家 연구개발사업의 본연의 기능인 「복합대
형 협동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4) 部處별 무궁화 사업 政策購買예산 확정(절차 4) 

앞의 절차 (1)(2)(3)에서의 핵심내용은 무궁화 사업 프로그램의 「質的 內容」에 관한 평가 및 종합조정이었다. 그
러나 본 절차(4)에서는 각 部處의 무궁화 사업 예산의 適正規模를 종합 조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무궁화 사업의 정책구매예산의 目的은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구매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무궁화 사업의 연구결과인 과학기술 정보를 정책적으로 구매하여 불특정다수의 과
학기술정보 需要者에게 유포시키므로써 산업계에의 技術擴散을 도모하기 위한 구매이다. 이러한 구매예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 이상의 과학기술적 創出能力(정치 행정적 능력이 아닌 해당 기술분야의 專門能力)을 갖
춘 과학기술자들이 많이 응모한 부처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구매예산이 할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總括전문관리기구는 다음과 같은 算出基準으로 각 部處가 정책구매할 예산을 확정·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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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응모한 적정능력 보유 과학기술자 數×해당 기술분야의 平均 硏究原價--(式 1) 

B=해당 部處의 前年度 사업 수행고×차별적 정책비율--(式 2) 

A+B=해당 部處의 당 회계년도 무궁화 사업 정책구매예산 割當규모--(式 3) 

A의 「응모한 적정능력 보유 과학기술자 數」란 어떤 부처의 개별적 전략기술목표에 대응하여 응모된 모든 프로그
램들의 제 1차년도에 실제로 참여한다는 모든 연구자 중에서 정책적으로 책정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해당 기술분야
의 專門性을 보유한 연구자들을 모두 합한 숫자를 의미한다. 이 숫자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출연(연)은 
어떤 部處로부터도 獨立的이어야 한다. 

A의 「해당 기술분야의 평균 연구원가」란 해당 기술분야에서 최근에 수행된 몇 개의 「대표적 연구 프로젝트」를 
선발하여 각 총연구원가로 평균연구원가를 구한 후 그 대표적인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모든 연구자 중에서 적정 
수준의 능력을 보유한 자를 선발해 그 선발 연구자 숫자로 평균 연구원가를 나누므로써 산출되는 평균연구원가이다. 
즉, 해당 기술분야에서의 적정수준의 연구능력을 보유한 과학기술자 一人當 평균 연구원가이다. 

B의 「해당 부처의 前年度 사업 수행고」란 해당 부처의 전년도 연구사업예산의 총 실적규모를 의미한다. 

B의 「差別的 정책비율」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部處들이 주관하고 있는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인 무궁화 사
업 또는 민들레 사업들의 綜合成果를 상대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평가의 결과인 각 부처들의 점수를 기준
으로 각 부처들 간의 차등적 政策比率을 일차적으로 결정한다. 즉, 각 부처는 해당 주관국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
여 소위 「부처 평가」를 매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기준으로 차별화시킨 일차적 일반 政策比率을 확정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特殊事業 등의 특별 고려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차적으로 특정 政策比率을 추가적으로 결정
하여 앞의 일반 정책비율과 합산하여 사용한다. 

이상과 같이 산출된 A금액과 B금액을 합하면 해당 부처의 당 회계년도의 무궁화 사업과 관련한 총괄政策購買예산
이 된다. 

총괄전문관리기구는 이상과 같이 각 부처별로 종합 조정된 무궁화 사업 총괄 예산과 다음에서 언급되는 민들레 사업 
총괄 예산을 綜合科學技術 審議會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國家科學技術 총 예산을 마무리지어 국
가豫算總括部處에 「국가 統合共同 연구개발 프로그램 綜合豫算」을 제출한다. 국가예산총괄부처는 이와 같은 국가 
통합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 종합예산을 非과학기술예산과 최종적인 종합조정을 한 결과를 마지막 예산심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상과 같은 산출기준으로 할당된 각 부처의 무궁화 사업 總 정책구매예산을 해당 부처는 다시 전략기술 목표별로 재
할당하여 「戰略技術 목표별 政策購買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때에 적용되는 원칙은 적정능력을 보유한 과학기술
자가 많이 응모한 전략기술목표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정책구매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각 해당
부처는 이와 같은 전략기술목표별 정책구매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算出基準을 이용해야 한다. 

A=응모한 적정능력 보유 과학기술자 數×해당 기술분야의 平均 硏究原價--(式 4) 

B=正 PRAU 단위 당 해당 정부출연(연)의 전년도 사업수행고×차별적 政策비율--(式 5) 

A+B=당 회계년도 무궁화 사업 전략기술목표별 정책구매예산 할당規模--(式 6) 

A의 「응모한 적정능력 보유 과학기술자 數」란 각 부처의 무궁화 사업의 개별적 전략기술목표에 대응하여 응모된 
모든 프로그램들의 제 1차년도에 실제로 참여한다는 모든 연구자 중에서 정책적으로 책정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해
당 기술분야의 專門性을 보유한 연구자들을 모두 합한 숫자를 의미한다.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5-M02-001.HTM (26 / 32)2006-05-16 오후 3:01:38



과학기술정책동향 Vol.5 No.2 : 1995. 2(통권 제71호) 001

A의 「해당 기술분야의 평균 연구원가」란 해당 무궁화 사업 기술분야에서 최근에 수행된 몇 개의 「대표적 연구 프
로젝트」를 선발하여 각 총 연구원가로 평균 연구원가를 구한 후, 그 대표적인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모든 연구
자 중에서 적정수준의 능력을 보유한 자를 선발해 그 선발 연구자 숫자로 평균 연구원가를 나누므로써 산출되는 평
균 總硏究原價이다. 즉, 해당 기술분야에서의 적정수준의 연구능력을 보유한 과학기술자 一人當 평균 총연구원가이
다. 

B의 「正 PRAU단위 당 해당 정부출연(연)의 前年度 사업 수행고」란 우선 응모자가 배속되어 있는 정부출연(연)
의 전년도 연구사업예산의 총 실적규모를 그 연구기관에 배속되어 있는 총 과학기술자 중에서 적정능력을 보유한 과
학기술자(正 PRAU)의 총 숫자로 나눈 값을 구한다. 그런 후, 그 값에 해당 정부출연(연)에 배속되어 있는 응모자 숫
자를 곱하여 산출한다. 여러 연구기관에서 응모한 경우는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산출한 값을 합산하여 구한
다. 

B의 「差別的 정책비율」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정부출연(연)의 행정지원사업과 관련한 綜合成果를 상대평가
해야 한다. 즉, 모든 연구기관의 운영관리지원 능력을 상대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평가의 결과인 각 정부
출연(연)들의 점수를 기준으로 각 정부출연(연)들 간의 차등적 政策比率을 결정한다. 

이상과 같이 산출된 A금액과 B금액을 합산하면 각 해당 부처의 당 회계년도의 무궁화 사업과 관련한 각 전략기술목
표별 政策購買예산이 된다. 

3. 민들레 사업 프로그램 예산 

민들레 사업은 競爭體制의 무궁화 사업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제에 있는 構造的공백 즉, 연구프로젝트의 
라이프사이클의 다양성에 의한 연구활동 간의 연계성의 구조적 공백과 전문적 判別能力의 한계에 의한 적정 과학기
술자 선정과 관련한 誤謬에서의 구조적 공백 등을 보완하거나 기반적으로 지탱해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민들레 사업은 무궁화 사업과는 달리 「국가과학기술 共通基盤부처」만이 전적으로 주관해야 한다. 여타 부처
는 민들레 사업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한편 「국가과학기술 공통기반부처」도 무궁화 사업은 할 수 없고 민들레 사
업만 주관해야 한다. 

둘째, 민들레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資格은 정부출연(연)의 과학기술자 중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
는 연구자만이 갖는다. 

셋째, 민들레 사업의 總豫算규모는 정부출연(연)의 과학기술자 중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자의 總규모에 비례한다. 

민들레 사업 프로그램 예산은 「공통기반부처」가 편성해야 할 민들레 사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책구매예산으로서 
편성절차는 앞의 무궁화 사업 프로그램 예산편성절차와 동일하다. 

(1) 민들레 사업 戰略기술목표 수립(절차 1) 

共通基盤부처는 우선 무궁화 사업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국가 종합니드, 각 부처별 과학기술적 니드, 각 부처별 전략
기술목표 및 각 부처별 전략기술 목표별 프로그램 제안요구서 등의 기초자료를 總括專門管理기구로부터 조달받는
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目的에 부합하는 민들레 사업 전략기술목표를 개발해야 한다. 

첫째, 국가 과학기술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타 부처에서는 아직 무궁화 사업화 하지 못하고 있
는 분야의 전략기술목표를 개발하여 국가 전체의 전략기술목표와의 「수평적 均衡·調和」를 이루기 위한 목적(목적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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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왕에 여타 부처에서 이미 무궁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분야에서 각 부처마다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共
通基盤的인 전략기술목표를 개발하여 국가 전체의 전략기술목표의 「수직적 均衡·調和」를 이루기 위한 목적(목적

Ⅱ) 

셋째, 모든 기술분야에서 포괄적인 기술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요청되는 전략기술목표를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과학기술의 潛在力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목적Ⅲ)

이상과 같은 목적에 적합한 민들레 사업의 戰略技術目標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선정·평가

하기 위한 필수기준이 되는데 이러한 전략기술목표를 수립하는 실무적인 責任主體는 국가과학기술 공통기반부처이
다. 그러나 그 결과의 적격성을 평가해야 하는 것은 「총괄전문관리기구」이다. 따라서 공통기반부처는 이상과 같은 
민들레 사업 목적에 맞도록 창출된 전략기술 목표정보들을 총괄전문관리기구에 송부하여 최종적으로는 産業分類체
계와 技術分類체계에 의한 「매트릭스(Matrix)형태의 국가 戰略技術目標 집합체」에 대입하여 중복성 및 민들레 사
업의 목적에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평가받아야 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국가 戰略技術목표 매트

릭스」을 형성하는 수 많은 과학기술셀(Cell)들의 각각의 전략기술목표 내용은 어떤 셀의 것과도 重複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민들레 사업의 주관부처인 공통기반부처의 이해관계를 종합 조정할 적정 權限이 총
괄전문관리기구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2) 戰略技術목표별 프로그램 공모(절차 2) 

민들레 사업의 전략기술목표별 프로그램 공모란 민들레 사업의 技術目標에 대응된 적정 연구프로그램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첫 활동이다. 그 공모대상은 무궁화 사업과는 달리 학계·산업계 등을 포함한 전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

로 하는 것이 아니라 政府出捐(연)의 과학기술자만을 공모대상으로 한다. 공모방법은 정부출연(연) 과학기술자들 중
에 적정능력을 보유한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자유경쟁체제에 의해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응모자격은 정부출연(연)의 과학기술자중에 적정능력을 보유한 者이어야 하며 이 중에서도 무궁화 사업에 현재 참여
하고 있거나, 참여할 계획이 있는 연구자는 제외된다. 그 이유는 국책사업에의 이중적 참여는 국책사업을 부실화시키
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요건 내용에는 무궁화 사업에서 탈락한 과학기술자도 응모할 
수 있는 기회부여가 내포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무궁화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과학기술자는 기본적으로 적정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궁화 사업에서 탈락한 과학기술자는 무궁화 사업에의 적합성이 부족한 것이지 근본적인 연
구능력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무궁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적정능력을 보유한 과
학기술자들의 창의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공모는 앞서의 무궁화 사업 전략기술목표별 프로그램공모(절
차 2)에서와 같이 자율편성원칙, 중복지원 금지원칙 등에 따라 이루어 진다. 

(3) 민들레 사업 프로그램 綜合調整(절차 3) 

총괄전문관리기구는 민들레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출연(연)의 여러 과학기술자들로부터 응모된 모든 프로그램들을 
범부처적 차원에서 전체적인 종합조정을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총괄전문관리기구는 공통기반부처로부터 응모한 모
든 민들레 사업 프로그램들을 인수받아 전체적으로 종합조정을 해야 한다. 

응모된 全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응모된 낱개 프로그램들 각각에 대해서 해당 프로그램
에서 요청되는 필수요건에의 適格與否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기본요건을 갖춘 응모 프로그램들
간의 重複性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조정하므로서(절차 3)은 완료된다. 

낱개 프로그램들의 개별적인 適格與否 평가는 전술한 무궁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3가지 측면 즉, 참여 人的資源 측면·
硏究目標 측면·硏究豫算 측면에서 상호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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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통기반부처의 政策購買豫算 확정(절차 4) 

앞의 절차 (1)(2)(3)에서의 핵심 내용은 민들레 사업 프로그램의 「質的 內容」에 관한 평가 및 종합조정이었다. 그
러나 본 절차 (4)에서는 공통기반부처의 민들레 사업 예산의 適正規模를 종합조정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공통기반부처의 민들레 사업 정책구매예산이란 민들레 사업의 연구결과인 과학기술적 성과물인 해당 技術情報을 정
책적으로 구매하여 앞에서 언급한 민들레 사업의 목적 Ⅰ, Ⅱ, Ⅲ을 실제로 달성하기 위한 구매이다. 이러한 구매예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 이상의 과학기술적 創出能力(정치·행정적 능력이 아닌 해당 기술분야의 專門

能力)을 갖춘 과학기술자들이 많이 응모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구매예산이 할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總括전문관리기구는 공통기반부처의 민들레 사업을 위한 총 정책구매예산 규모를 앞의 무궁화사업 정책구매예산 관
련 (式 1), (式 2), (式 3)과 같이 다음의 算出基準으로 산출하여 공통기반부처에 확정·할당한다. 

A=응모한 적정능력 보유 과학기술자 數×해당 기술분야의 平均硏究原價--(式 7) 

B=공통기반부처의 前年度 사업 수행고 ×차별적 정책비율--(式 8) 

A+B=당 회계년도 민들레 사업 정책구매예산 할당規模--(式 9) 

공통기반부처는 할당된 민들레 사업의 總 정책구매예산을 다시 전략기술 목표별로 재할당하여 「戰略技術目標별 政
策購買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 때에 적용되는 원칙은 적정능력을 보유한 과학기술자가 많이 응모한 전략기술목
표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정책구매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공통기반부처가 전랴기술목표별 정책
구매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앞의 무궁화 사업 정책구매예산 관련 (式 4), (式 5), (式 6)과 같이 다음의 算出基準
을 이용해야 한다. 

A=응모한 적정능력 보유 과학기술자 數×해당 기술분야의 平均硏究原價--(式 10) 

B=正 PRAU 단위 당 해당 정부출연(연)의 전년도사업 수행고×차별적 政策비율--(式 11) 

A+B=당 회계년도 민들레 사업 전략기술목표별 정책구매예산 割當규모--(式 12) 

Ⅴ. 맺음말 

이 글에서 제안하는 政府出捐연구기관의 綜合豫算시스템은 예산구조상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정부의 구조적인 從屬관
계를 기초한 광의의 종합예산 개념을 토대로 하여 그 연구를 전개 하였다. 

이러한 광의의 개념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최소한 재정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정부에 예속되어 있으므로 출연연
구기관의 합리적인 收入豫算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政府의 합리적인 支出豫算의 편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
별 출연연구기관 내부 입장에서의 협의의 豫算시스템과는 차별화된다. 

광의의 종합예산 개념에서의 豫算主體는 上位예산주체와 下位예산주체로 구성된다. 

上位예산주체는 政府로서 국가 豫算總括部處가 각 部處들에게 국가 연구개발사업 자금을 할당하여 각 부처가 각 연
구수행주체들에게 연구활동을 시킬 수 있게 하는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 綜合豫算」즉, 「국가연구개발 政策購買
豫算」을 편성하는 주체이고, 下位예산주체는 政府出捐연구기관으로서 응모하여 선정된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예
산을 필두로 한 기타 사업예산(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 및 연구지원사업)들을 총괄한 제반 사업집행을 관리통
제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 綜合實行豫算」을 편성하는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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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광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합 예산시스템은 兩大 예산시스템인 「국가연구개발 政策購買豫算시스템」
과 「국가연구개발 綜合實行豫算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兩大 예산시스템의 상호관계는 하나의 유기체적
인 연계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前者인 국가연구개발 정책구매예산시스템의 「비효율성 수준 및 不實化 정도」는 後
者인 국가연구개발 종합실행예산의 비효율성 수준 및 부실화 정도에 직접적으로 전가된다. 

현재의 국가연구개발 豫算시스템에서는 각 부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공모하고 출연연구기관의 당선된 연구사업
의 집행을 관리·통제하는 「국가연구개발 綜合實行豫算시스템」 은 각 부처별로 「특정연구개발사업 관계법령」,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관계법령」 및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관계법령」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으나, 국가 豫
算總括部處가 각 부처에게 배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금을 현재는 각 부처의 本 豫算에 포함시켜 개별적으로 일
괄 할당할 뿐, 機能別로 방위비, 교육비, 경제개발비 및 일반행정비 등과 같은 총괄 豫算項目化된 국가 總 「科學技術
費計定」으로 범부처적 차원의 戰略技術목표에 체계적으로 할당·배정하는 統合共同의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 綜

合豫算시스템」즉, 「국가연구개발 政策購買예산시스템」은 없다. 

다시 말해 국가 예산총괄부처가 각 부처에 국가 연구개발예산을 배분하는 과정과 관련한 上位의 국가 과학기술 總括
豫算시스템은 없고, 각 부처에 배분된 국가 연구개발사업 자금을 각 부처가 각 산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배분하
고 그 예산의 집행과정을 관리통제하는 과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實行豫算시스템만 있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예산시스템은 광의의 종합예산시스템을 구성하는 兩大 예산시스템인 국가연구개발 정책구매예
산시스템과 국가연구개발 종합실행예산시스템 중에서 前者인 「국가연구개발 政策購買豫算시스템」이다. 

국가연구개발 政策購買豫算시스템의 개발배경은 오늘날의 개방시대에서의 국가경쟁력 제고 문제와 관련하여 야기
된 각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관심고조와 그와 연계된 연구기관 증설요구에 의한 급격한 국가과학기술 관련 
豫算의 증폭·확대 추세에 따른 한정된 국가연구개발 자원의 총력 동원체제 및 공동 活用體制의 구축문제와 관계된

다. 

이러한 개발배경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 政策購買예산시스템의 기반은 국가연구개발 생산성의 필수요소인 자율
성 및 독립성과 관련한 「創意性基盤」, 總原價 기준의 정책구매제도 및 개별 과학기술자의 독립채산제와 관련한 
「責任性基盤」,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의 공정한 참여기회 지속제공 및 개별 과학기술자의 基礎資本 보장과 관련한 
「安定性基盤」그리고 과학기술자 및 연구場의 범부처적 공동활용을 위한 풀링시스템(Pooling System)과 人時개
념을 기초한 成果평가시스템에 연계된 자생고용계약제도와 관련한 「活性化基盤」등의 기반들로 구성시켰다. 

이상과 같은 기반들을 전제하고 설계한 국가연구개발 政策購買豫算모형(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 綜合豫算모형)의 핵
심요체는 다음과 같다. 즉, 자유경쟁체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응모된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의 質的 내용을 고도화시
키기 위해서 戰略技術目標 조정단계, 프로그램 제안요구서(RFP)내용 조정단계 및 음모 프로그램의 연구내용 조정단
계 등의 세 단계에 걸쳐 과학기술적 專門性을 중심으로 점차 정밀 조정하게 한 후, 각 부처별 과거 事業成果의 종합평
가 결과와 응모자 중에서 적정능력 보유 과학기술자의 응모규모를 기준으로 정책구매예산을 할당하는 모형이다. 다
시 말해 「先 사업 一後 예산모형」이다. 그 구체적인 예산 할당규모의 핵심적 算出基準은 다음과 같다. 

A=응모한 적정능력 보유 과학기술자 數×해당 기술분야의 平均硏究原價 

B=각 部處의 前年度 사업 수행고×차별적 政策비율 

A+B=각 部處의 당 회계년도 국가연구개발 정책구매예산 割當規模 

이상과 같은 새로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綜合豫算시스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전제적 필수기반 
요소들에 대한 관련 利害關係者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政策的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前提的 기반요소들이 동시에 합의되고 그에 대응된 政策決定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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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장 우선적인 기반요소라고 할 수 있는 總原價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政策購買제도」와 모든 
과학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모든 部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全 출연연구기관 科學技術者들의 풀링
(Pooling)化를 통한 「범부처적 共同活用제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범부처적 차원에서 합의를 보고 그에 따른 政
策的 결정을 내린다면 새로운 국가연구개발 종합예산시스템의 기본적 가동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범부처적 合意導出 노력을 「共通基盤部處」 및 「總括專門管理機構」가 일차적으로 리더쉽을 발휘하여 경
주한다면 새로운 시스템의 실현성은 제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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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17)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20조, 1994. 2. 15. 

주석18) 김계수 외. 국책연구개발자금의 綜合管理시스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p.177. 1993. 11. 

주석19)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 1993. 8. 

주석20) 김계수 외. 政府出捐연구기관의 管理會計시스템-出捐金 공급구조와 R＆D 豫算會計시스템 중심으로-과학
기술정책 관리연구소, pp.92-93 참조, 1991. 10. 

주석21) 전게서, p.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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